
11. 계보관념 2

1. 안동권씨성화보

- 안동권씨성화보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계보관념을 살펴본다.

※ 참고자료

2. 조선시대 舊譜 서문 및 범례

- 조선시대 舊譜 서문 및 범례를 통해 조선전기의 계보관념을 살펴본다.

○ 外姓이라도 舊譜에서는 代를 제한하지 않았다. (청풍김씨세보/1750)

○ 舊譜에서는 同姓과 異姓을 구분하지 않아서 모두 子孫을 삼았으므로 비록 먼 자손

이라도 모두 기록하였다. (안동김씨을축보)

○ 舊譜에서는 外姓의 자손이라도 親疎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양조씨파보/1917)

○ 外派는 外孫에 한정하되 이는 안을 후하게 하고 밖을 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本末을 분명히 하여 번잡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陽城이씨보/1659)

○ 外派가 번성하여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외손에 한정하여 수록한다(풍양조씨세보

/1731)

○ 子姓이 점점 많아지니 당지 卷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主客이 혼란함을 면하지 못

하게 되었으므로 고쳐 外孫의 子女에 제한하고 각각 이름 아래에 註를 표시한다. (청

풍김씨세보/1750)

○ 子女를 차례를 따라 쓰는 것은 倫序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용인이씨족보/1732)

○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다음에 쓰는 것은 本宗을 중히 여기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

유씨족보/1803)

3. 친족 용어



- 고려~조선전기 친족용어에 나타난 계보관념을 살펴본다.

○ 내시 전자유의 처 이씨는 기씨의 ‘族’이다.

○ 조민수는 창왕의 외조 이림과 ‘族’이 되므로 마음을 같이하였다.

○ 경대승의 ‘族兄’은 장군 손석이다.

○ 기황후의 ‘族弟’는 기삼만이다.

○ 신돈의 아들 우왕이 … ‘族弟’인 이림의 딸로서 처를 삼았다.

○ 최충헌은 최충수 및 ‘甥’1)인 대정 박진재, ‘族人’ 노석숭 등과 함께 … (이상『고려

사』)

○ 하연이 상언하기를 … 윤삼산은 신의 ‘妻族’이며, 정갑손, 이의흡은 모두 신의 ‘本族’

입니다.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1월 정축)

○ 宋氏는 나라의 貴姓이므로 남은 노비가 많았다. ‘송씨의 族’ 및 송씨의 외가인 姜氏

의 ‘族’이 모두 조정에 가득했다. 죽은 판서 허금이 송씨의 양자라고 칭하며 노비를

모두 가졌다. 국초에 ‘송씨의 族’인 평양부원군 조준, 여흥부원군 민제 같은 이들과

‘강씨의 族’인 흥안군 이제, 진순부원군 하륜, 성산군 이직 등과 같은 사대부 수십 집

이 서로 소송하므로 마침내 관청에 몰수했다. ‘강씨의 族’인 하지종, 정목, 송의번 등

수십 인이 왕의 가마 앞에서 상소하였다.(『태종실록』태종 4년 8월)

4. 음서 규정

- 음서규정에 나타난 계보관념을 살펴본다.

1) 일반 음서

○ 고종 40년 6월 조서를 내렸다. ‘宰樞 및 문무 3품으로 致仕하여 현존하는 자는 각각

한 아들에게 음관을 허락한다. 直子가 없으면 조카, 생질, 사위(女婿), 수양자, 內外孫

1명에게 음관을 계승한다.’ (고려사 권75, 선거지 3, 銓注, 蔭敍)

2) 공신 음서

○ 고종 40년 조서를 내렸다. ‘祖代六功臣과 삼한공신의 內玄孫의 玄孫의 孫과 外玄孫

의 玄孫의 子는 여자 7인이 끼여도(挾七女) 1명에게 初入仕를 허락한다. 삼한후벽상공

1) 甥 : 자매 아들, 사위, 외손자. 舅 : 시아비, 외삼촌, 장인.



신은 內玄孫의 玄孫의 玄孫의 子와 外玄孫의 玄孫의 玄孫은 여자가 6인이 끼여도(挾

六女) 1명에게 初入仕를 허락한다. 代代配享功臣의 內玄孫의 玄孫과 外玄孫의 曾孫은

여자가 5인이 끼여도(挾五女) 1명에게 初入仕를 허락한다.’ (고려사 권75, 선거지 3, 凡

敍功臣子孫)

5. 상피제 규정

- 상피제 규정에 나타난 계보관념을 살펴본다.

○ 本族.

父子孫, 同生兄弟, 堂兄弟, 同生姊妹之夫, 堂姊妹之夫.[臺省政曹外許同官] 伯父叔父, 伯

母叔母之夫, 姪女之夫.[臺省政曹外許同官] 女壻, 孫女壻.

○ 外族.

母之父母, 母之同生兄弟, 母之同生姊妹之夫, 母之同生兄弟姊妹之子.

○ 妻族.

妻之祖父, 妻之同生兄弟.[臺省政曹外許同官] 妻之同生姊妹之夫.[上同] 妻之伯父叔父.[上

同] 妻之伯母叔母之夫.[上同] 妻之兄弟姊妹之子.[上同] 姪女之夫.[上同]

(고려사 권84, 형법지 1, 公式, 相避)

6. 사심관 규정

- 사심관 규정에 나타난 계보관념을 살펴본다.

○ 인종 12년 判文. 宰樞는 內外鄕 妻鄕 祖曾祖妻鄕 등 五鄕 안에서 三鄕을 兼差한다.

상장군 이하 3품 이상은 內外鄕 祖曾祖妻鄕 등 四鄕 안에서 二鄕을 兼差한다. 4품 이

하 叅上 이상은 內外鄕 祖妻鄕 등 三鄕 안에서 一鄕을 差한다. 叅外員은 內外鄕 안에

서 一鄕을 差한다. 각기 문무로서 평균하여 교대로 임명한다.(고려사 권75, 선거지 3,

銓注, 事審官)


